
수신자 광진구청 도로과

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

               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귀하께서 소유(관리)하

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

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대상 시설물

지정사유
안전점검·안전조치에

관한 사항
지정일시

시설물 명칭 소재지

광장중앞 지하차

도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

788 (광장동)

설치된 지 10년 이

상 경과된 연장

100미터 미만의

지하차도

매년 2월 15일까지 유

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

/하반기 정기점검 실시

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

3종 시설물은 지정돤 다

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

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

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

검 제출대상입니다.

※ 제3종 시설물 지정

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

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

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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